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이 아닌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지원서비스업(건물관리, 세탁, 청소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

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피

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가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

적은 아닌 점, ②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1주간

’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에 12시간을 1주의 연장근로시

간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부

분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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